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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 승소
금속노조, 부당전보 원상회복·직접고용 의무 즉각 이행 촉구 …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승소해 속이 후련하다”

현대위아 평택 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

송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는 “원청 정규직들과 

혼재 또는 정규직 근무 공정과 직·

간접 연동이 없어도 근로자파견 관

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파견 

관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징표는 

‘업무와 관련한 원청의 지휘·명

령’이다”라고 판단했다.

김영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

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전화로 

“선고 기일이 잡힌 뒤 하루하루를 

1년처럼 길게 느꼈다”라며 “승소

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혹시 패소하

면 1년 넘게 같이 투쟁한 조합원, 

가족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

이었다. 결과가 잘 나와 속이 후련

하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김영일 지회장은 “2차, 3차 소송 

노동자들이 있다. 모두가 정규직으

로 전환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현대위아 경기대책위

는 7월 8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에 ▲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죄 ▲부

당전보 원상회복 ▲직접고용 의무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와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그룹 부품사 

가운데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라

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

에게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합법 권리인 노동

3권을 행사하면 해고로 위협했다”

라며 “이번 판결은 부품사 사내하

청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는 출발점

이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저지른 차별과 

멸시, 불법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2014년 불법파견 소송을 시작했고, 

1심과 2심 연이어 승소했다. 

현대위아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

들이 소송을 포기하도록 평택공장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소송 취하와 

원청 상대 소송 포기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원청은 응하지 않은 조합

원들을 평택에서 울산으로 부당전보 

발령을 내며 탄압해 왔다. 지회는 

이에 맞서 400일이 넘게 길거리에서 

투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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